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19조(교육과정 운영)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(삽  입) 

및 수업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.

제19조(교육과정 운영)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

수업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. (개정 2025.10.22.)

- 기준명 오기 수정

제58조(요건)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

다. 단, 편입생 및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과 요건은 따로 정

한다. 

   1. 진급 예정 학기가 제2학년 1학기 이하인 경우: 소속 대학, 학과(부)의 전

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

   2. 진급 예정 학기가 제2학년 2학기 이상인 경우: 소속 대학, 학과(부)의 전

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을 [진급 예정 학기 수 –2]과목 이상 이수(단, 

2회 이상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 및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이 전공 선택 

후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 현 소속 대학, 학과(부)의 재학 학기 수와 동

일한 수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 이수)

   3. 전입하고자 하는 대학, 학과(부)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을 1과

목 이상 이수 (삽  입)

   4. 이외 전입 세부 기준은 각 대학, 학과(부)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 

   ②·③ (생  략) 

제58조(요건) ① 전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

다. 단, 편입생 및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과 요건은 따로 정

한다. (개정 2025.10.22.)

   1.·2. (현행과 같음) 

  

   3. 전입하고자 하는 대학, 학과(부)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을 1과

목 이상 이수 (단, 의과대학, 간호대학, 약학대학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

경우 이 요건 미적용)

   4. (현행과 같음)

   ②·③ (현행과 같음) 

- 의,간,약학대학 전과 관련 예외 
규정 신설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426호 : 2025.10.22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신설


